
16. 강진군체육회기 및 직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체육회기에 관한 

사항 및 체육회 직인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기의 규격 등) ① 체육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주황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

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주황색으로 하고 깃봉의 지름은 체육기 깃면 너비

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조(게양) ① 체육기는 체육회 건물 및 체육회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

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② 국기(군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체육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체육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의 및 관리) ① 체육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② 체육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직인의 비치사용) ① 체육회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 사용한

다.

  ② 체육회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

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원의 공인이란 수입관, 지출원을 말한다.

제7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체육회의 직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

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

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정방형 2.1cm로 

한다.

제8조(각인) 직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제9조(직인의 교부 재교부) 직인의 교부 재교부는 사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제10조(직인보관자) 직인의 보관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

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후 사무과장이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체육회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

다.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한다.

부     칙 (2022. 02.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강진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과 공포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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